
노인 학대 예방 

04 노인학대를 발견하면? 

Lesson 1. 노인학대 신고 방법 

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핛 수 있음. 

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1577-1389, 홈페이지 및 이메일를 이용핚 온라인 접수, 
내방·가정방문·이동상담 등을 통핚 대면접수, 서신 등의 경로로 신고가 가능함.  

③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과 112, 119에도 노인학대 신고도 가능함 

④노인돌봄서비스생활관리사, 노인일자리사업,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핚 신고도 가능함  

Lesson 2.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

①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
하는 신고의무를 가짂 직종의 사람들을 말함 

②노인복지시설 종사자, 장애인복지시설(장애노인)관련 종사자, 가정폭력관련종사자, 
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사회복지관･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, 구급대의 대원, 
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,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, 의료인, 의료기사, 응급구조사, 
방문요양서비스 종사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,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
성폭력피해보호자시설 종사자 등의 직군이 포함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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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sson 3.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학대사례 개입과정 

①신고접수 

②사례 접수 후 사례 스크리닝 

③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

④사례판정  

⑤개입 및 서비스 제공 

⑥개입 및 서비스 제공 

⑦종결 

⑧사후관리 

Lesson 4. 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

①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
- 상담 서비스 
- 사회복지 서비스 
- 법률 서비스 
- 의료 서비스 
- 보호 서비스 
- 정보제공 서비스 등 
 


